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97,577,008 29,927,310

일반회계 800,301,500 24,009,045

특별회계 197,275,508 5,918,265

공기업특별회계 76,731,021 2,301,93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6,731,021 2,301,931

기타특별회계 120,544,487 3,616,33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122,685 963,681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6,142,632 184,2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47,056 124,412

수질개선특별회계 112,990 3,39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4,106,507 123,19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81,229 5,437

주택사업특별회계 20,721,028 621,631

농공단지특별회계 2,548,395 76,452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2,303,867 69,11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352,161 100,56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4,646 1,3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01,291 57,039

도시개발특별회계 42,860,000 1,285,80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737,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411,43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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